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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식품 등의 검사명령제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했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마

련하였다.

검사명령제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ž가공하였거나, 수입한 식품 등에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선제적으로 위해 식품 등이 유통ž판매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

는 목적이다.

검사명령제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2012년 3월 식품검사명령에 대한 절차 및 세부 규정을 정한 「검사

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을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하다 2016. 2. 17.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 및 수

입식품 등 에 대한 규정」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입식품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3개

의 법률로 산재하여 있던 것을 2015년 02월 수입식품 통합 안전관리를 위해 2015년 02월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동법을 근거로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

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09월에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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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현황

그간의 수입식품 등의 검사명령 현황을 보면 일본산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어육에서 지속적으로 1급 발

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훈제건조어육에 대한 검사명령(2013.01.02. 

‘13.1.2.~’20.3.31까지)을 처음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24개 품목에 대하여 검사명령을 실시하여, 이중 8개 

품목은 검사명령 해제를 16개 품목은 검사명령 중에 있다. 

검사명령 사유를 보면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거나, 지속ž반복적으로 부적합 발생 및 통관ž유통단계 

부적합 다수 발생, 국내외 위해발생 우려제기 등의 식품 등이며, 검사명령 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난 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재검토하여 검사명령을 해제하거나, 기간을 연장한다. 식약처에서 훈제건조어육의 

벤조피렌에 대한 검사명령을 2013.01.02.자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의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현황은 다

음과 같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현황>

 (2021.12.17. 현재)

순번 대상 식품 대상국가 검사항목 비고

1 훈제건조어육 모든 국가 벤조피렌
부적합률 높음

(일부 해제)

2 집성목 가구 모든 국가 포름알데히드
부적합률 높음 

(일부 해제)

3 스낵과자 모든 국가 싸이클라메이트
부적합률 높음

(일부 해제)

4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

(Moringa oleifera Lam.)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모든 국가 금속성이물 부적합률 높음

5 망고 대만

잔류농약 2종

(이프로디온, 클로르페나피

르)

부적합률 높음

(해제)

6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모든 국가 복어유전자 검사
부적합률 높음

(해제)

7
냉동․냉장 흰다리새우

(처리형태 불문)
인도

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AOZ/AMOZ/AHD/니트로

후라존/니트로빈)

국내외 위해발생 우려

제기

(해제)

8
히비스커스(Hibiscus)를 50%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모든 국가 금속성이물

부적합률 높음

(해제)

9 향미유 중국 벤젠 부적합률 높음 

10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

가공품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방사능

(131I, 134Cs + 137Cs)
부적합률 높음

11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

태의 제품(단, 물 등으로 추출공정을 

거쳐 건조한 제품 제외)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금속성 이물
부적합률 높음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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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능이버섯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방사능

(131I, 134Cs + 137Cs)
부적합률 높음

13 레몬밤(잎) 100%로 제조한 침출차 모든국가

농약 6종

(메토밀, 사이할로트린, 보스

칼리드, 클로르피리포스, 이

프로디온, 클로로탈로닐)

부적합률 높음

(해제) 

14 쿨란트로 태국, 베트남

농약 5종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

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

클로라즈, 피프로닐)

부적합률 높음

15

베리류 (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

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오스트리아
방사능

(131I, 134Cs + 137Cs)
부적합 국가 추가

16
보리순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

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모든 국가

금속성 이물, 대장균

(과·채가공품에 한함)
부적합률 높음 

17

훈제건조어육 일본 벤조피렌
부적합이력 업체로 변

경 (해제)

※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4개소) : 

  ① FUKUSHIMA KATSUO CO., LTD. 

  ② FUKUSHIMA KATSUO CO.,LTD KYOTO NANTAN PLANT 

  ③ MATSUNOSHITA TAKASHI KATSUOBUSI STORE 

  ④ OMAEZAKI FOODS CO.,LTD

18

집성목 가구 중국 포름알데히드
부적합이력 업체로 변

경 (해제)

※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9개소) : 

  ① ANJI SHENGDA BAMBOO AND WOOD WARE CO.,LTD. 

  ② FUJIAN PUTIAN TAIHE TRADING CO.,LTD 

  ③ GUANGDONG WOODSUN HOUSEWARES CO., LTD. 

  ④ JINLIDA GONGYI CO.,LTD. 

  ⑤ LUMI HOUSEHOLD MFG COMPANY LTD 

  ⑥ NINGBO HAN-YUN IMPORT&EXPORT CO.,LTD 

  ⑦ TIANHONG BAMBOO LIMITED COMPANY 

  ⑧ YIWU CITY ARTS AND CRAFTS CO., LTD. 

  ⑨ YIWU ZHUHONG RIYUE DEPARTMENT CO.,LTD. 

19

스낵과자 인도네시아 사이클라메이트
부적합이력 업체로 변

경 (해제)

※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9개소) : 

  ① CV PURNAMA RAYA 

  ② CV.BIANGLALA FOOD 

  ③ CV.KORINDO MAKMUR 

  ④ CV.PUTRIA JAVA 

  ⑤ PT. JINSUNG FOOD 

  ⑥ PT.ATALA INTI MAND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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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PT.KONESIA SPESIAL AGRARIS

  ⑧ PT.WIRATAMA ABADI SUKSES 

  ⑨ UD MEKARSARI

24 천연향신료

인도, 스페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금속성이물
부적합률 높음 

(스페인 해제)

24 구기자 중국

농약 6종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로벤주론, 트리플루뮤론, 

클로르피리포스, 프로클로라

즈, 비펜트린) 

부적합률 높음 

25 바질(잎) 태국

농약 8종 (메토밀, 사이퍼메

트린, 클로르페나피르, 클로

란트라닐리프롤, 클로르피리

포스, 클로로탈로닐, 카바릴, 

피라클로스트로빈) 

부적합 발생률 증가

26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 모든 국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

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통관 및 유통단계 부적

합 다수 발생

(미국 1개제조사를 제

외하고 모두 해제)

27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중국 금속성 이물
통관단계 부적합 

다수 발생

28

베리류 (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

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스웨덴
방사능

(131I, 134Cs + 137Cs)

부적합률 높은 국가 추

가

29 참다랑어 (생식용 수산물) 일본
살모넬라 (n=5, c=0, 

m=0/25g

통관단계 부적합 

다수 발생

30

김치
중국

(5개소)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통관단계 부적합 

다수 발생

※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5개소)

 ① HEZE AKANG FOOD CO.,LTD 

 ② QINGDAO MENGYONGJIE FOOD CO., LTD

 ③ QINGDAO XIANGHE RUIJIA FOOD CO.,LTD

 ④ WUGANG TONGYUAN FOOD CO.,LTD

 ⑤ YANTAI JIAZHENG FOOD CO.,LTD.

 * 검사명령 기간 중 해당 제조업소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제조업소도 해당

31 쿨란트로 태국, 베트남

잔류농약 5종 (클로르피리포

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

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

로닐)에서 잔류농약 8종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

트린, 옥사디아존, 옥시플루

오르펜, 카벤다짐, 클로르페

니피르, 피라클로스트로빈)

부적합 반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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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체계

1. 검사명령 대상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등 중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에 위반된 것 ‚부

정물질 중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것 ƒ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것 „수입

검사 또는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

정하는 것 …그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

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 : 식품 등의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자

2. 검사명령자(식약처장)는 영업자에게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대상국가, 검사항목, 사유, 기간, 시험법, 영

업자(대상 영업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다만,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식품전문 시

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수입검사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함), 식약처장 지정 국외시험·검사기관

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

32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 미국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헥산 등 5종)
부적합 반복 발생 

※ 검사명령대상 제조업소: PROHERB LAB

32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인도 세균 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다수 발생

※ 검사명령 대상 해외제조업소(7개 제조업소): 

 ① AASWAD FOODS 

 ② BIKAJI FOODS INTERNATIONAL

 ③ BIKANERVALA FOODS PVT LTD(GREATER NODIA 소재)

 ④ BIKANERVALA FOODS PVT LTD(HARYANA 소재)

 ⑤ HALDIRAM BHUJIAWALA LTD.

 ⑥ HALDIRAM FOODS INTERNATIONAL PVT LTD (UNIT KASANA)

 ⑦ HALDIRAM SNACKS PVT. LTD.

33

치즈류

(해외작업장 : EMILIO MAURI 

S.P.A, Est. No. CE IT 03 48)

이탈리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

스

통관검사 결과 식중독

균 반복 검출

34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

태의 제품

인도네시아 

1개, 베트남 

2개 제조업소

금속성 이물 부적합 반복 발생

※ 검사명령대상 제조업소(3개소)

  ① PT. HUMAN BIO TEKNOLOGI(인도네시아)

  ② VIETNAM PHARMACEUTICAL JOINT STOCK COMPANY(베트남)

  ③ HUNG PHAT TEA CORPORATION(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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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또는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토록 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검사명령에 따라 시험ž검사를 위한 대상 식품 등의 검체는 해당 검사기관의 직원과 동행하여 채취하여야 함

3.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검사로서 위해성분을 확인 할 수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에게 제출 (다만,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검사명

령대상인 경우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와 해외제조업소의 안전성 입증자료 등 준비에 추가 기간이 필

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명령 이행 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식약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 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이 전량 유통·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으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

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로 갈음하여 제출하는 등의 검사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검사명령에 따라 대상 수입식품 등을 검사한 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은 제외)은 검사한 결과가 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약처장에게 �영업자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명) ƒ제조국  „제조일자,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 …화물관리

번호 및 견본품 반출승인번호 †국내 반입일자 ‡부적합 검사항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자

에게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한다.

    

5. 검사명령의 해제는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검사명령일로부터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ƒ검사명령일로부터 2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상 수입식품 등·대상국가·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가 상기 ‚, 

ƒ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밖에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명령의 전부 또는 대상 수입식품 등·대상국가·대상 해외제조업소 중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검사명령을 해제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이를 통보(다만, 수입신고 전의 수입식품 등에 대

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6. 검사명령자(식약처장)는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

리하여야 하고, 시험·검사기관(국외시험·검사기관은 제외)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를 검사명

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하여야 하며,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동 검사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수입신고 시 마다, 검사결과가 

판정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적

합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제품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부적합 조치를 취한다. 또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반려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통관된 제품이 유통 중인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

품의 회수ž폐기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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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명령제 흐름도>

<수입식품 유통단계 검사명령제 흐름도>

IV. 맺음말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 등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나, 한편으로는 영업자에게는 경제

적 부담은 물론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보이지 않는 규제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영업자가 매 수입 시 마다 검사

성적서 제출에 따른 검사비용의 부담,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창고비용 상승 및 납품지연, 신용도 하락 등

으로 이어져 경영 전반에 커다란 리스크(Risk)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자는 리스크(Risk) 최소화를 위해 수

입하는 식품 등이 검사명령대상인지, 국ž내외에서의 위해 우려가 제기된 것인지 이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검사명령대상의 대부분이 통관단계(수입단계)에서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

정된 품목이 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유통단계에서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

한 대비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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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이찬녕 소장ㅣ식품검역연구소

T 070.4353.8188
E cnlee@esein.co.kr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서기관 퇴직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장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근무(수입검사과)

·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 근무(수입검사과, 식품감시과)

· 보건복지부 국립울산검역소 근무

· 보건복지부 식품과 근무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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